
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 12]

시ᆞ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(제62조 관련)

구분 수수료

1.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가. 등록 신청 수수료: 50,000원

나.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: 20,000원

다.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: 4,000원

2.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.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: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

한 금액

 1) 현장심사 수수료: 심사비용 × 2명 × 심사일

 2)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: 모델 1개당 해당 

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

액으로 하되, 5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

나.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: 4,000원

3.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.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: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

한 금액

 1) 현장심사 수수료: 심사비용 × 2명 × 심사일

 2)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: 모델 1개당 해당 

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

되, 5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

나.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: 4,000원

4. 유지관리업의 등록 가. 등록 신청 수수료: 50,000원

나.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: 20,000원

다.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: 4,000원

비고: 제2호가목1) 및 제3호가목1)에 따른 심사비용은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

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

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

